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◌◌◌◌처 2020년 시정 회수(2건) 1,000,000 주의(1명)

제 목 : 2019公社안전관리우수현장 추천 부적정

  

○ 현 황

- ◌◌◌◌처 ◌◌◌◌◌◌◌부는 ◌◌◌◌◌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현장

을 2019 公社 안전관리우수현장으로 2019.11.18일 ◌◌◌◌단에 추천하였음

- ◌◌◌◌◌◌◌현장은 ◌◌◌◌단 심사 결과 추천된 6개 현장 대상의 심

사평가에서 공동2순위로 포상대상이 되어, 2019.12.31일에 업무담당자 2인이 

사장 표창(公社 ◌◌◌, 시공사 ◌◌◌)과 포상금 100만원을 받음

○ 위법부당내용

- ◌◌◌◌◌◌◌부는 당 공사현장을 추천할 때 안전사고 증빙자료를 확인치 

않고 임의로 해당 평가항목(환산재해율)에 만점을 부여하여 ◌◌◌◌단의 잘

못된 심사를 유발시켰고 그 결과 담당자 2인이 부적절하게 포상을 받았음.

- 이는 추천을 위한 자체 평가작업 시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무를 태만

히 한 것으로, 안전품질단 업무 방해와 공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음

○ 처분지시내용 : 시정요구

  ① 2019公社안전관리현장으로 잘못 선정된 ◌◌◌◌◌도시개발사업 부지조

성공사현장 포상자 2인의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금(각50만원)은 회수.

  ② ‘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’ 제6조에 따라 ◌◌◌◌◌◌◌부 ◌◌◌

에게 “주의” 처분.

      [관련자] ⦁◌◌◌◌처(◌◌◌◌◌◌◌부) ◌◌◌◌급 ◌◌◌ - 주의

  ③ 사업부서는 앞으로 현장의 안전사고 파악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, 시

공사에 “경고” 조치.

      [시공사] ⦁(주)◌◌◌◌◌◌ – 경고(기시행)

  


